
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[별지 제2호의2서식] <신설 2014.7.1>

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

  문서번호: 

  수    신:                         원장

  주    소: 

요양기관명 건강보험증번호

가입자(세대주) 수진자(환자) 생년월일(수진자)

주    소

  

진료구분

[  ] 입원   [  ] 외래

진료개시일

  

상 병 명

  

    아래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
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

결 정 사 항
결정내용

 ※ (결정구분) 1.보험급여적용  2.선보험급여 후 사후관리  3.급여제한

제 한 근 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ㆍ제2항, 제58조제2항

보험급여(또는 급

여제한)개시일 또

는 기간

        년      월      일 부터 (         년      월     일까지)

 주) 1. 결정사항 중 "2"는 공단이 7일(공휴일 제외) 이내에 급여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, 만

일 요양급여 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로 정산하게 됩니다.

    2.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
